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제안 답변

건 의 자 정 ❉ ❉ 연락처 010-8❉❉❉-2❉❉❉
제 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제안

건의내용

현행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규정 개정 요청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4시간분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 조례 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지정주차시간의 종료시점부터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주차시간대에 속하는 시간을 차감하고 주차

요금을 부과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담당부서 교통지도과(주차기획팀) 담당자 최 태 진

검토의견

○ 현황

- 각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전일 또는 주․야간

으로 구분하여 차량을 배차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동 조례에 의거하여 4시간분

주차요금(5급지 기준 2,4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

○ 그간 경과(제도 연혁)

- 서울시 조례 : 1980. 3. 15. 제정 ~ 현재까지(일부개정)

- 양천구 조례 : 1996. 7. 20. 제정 ~ 현재까지(일부개정)

○ 시민제안 수용시 장점 및 단점 : 장점- 없음

- 단점

․ 배정받은 차주의 주차시간대 혼선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도의 운영

취지(전일, 주간, 야간 구분배정)에 맞지 않으며, 배정차량에만 특

혜를 줄 수 없음

․ 4시간을초과하지않은경우의단서조항은주차이용시악용될소지가다분함

예) 주간 주차시간 종료시점부터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란

주간주차시간종료후 18:00 ~ 23:00까지로야간주차배정차

량이정해진시간대인19:00~23:00(4시간) 사이에이용을할수없게됨

○ 시민제안 불수용 시 장점 및 단점

- 장점 : 현재 정상적으로 배정받은 차량이 이용시간 등을 준수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단점 : 없음

조치결과 해당 없음


